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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점검일시 : 2017.11.03 (금)

□ 점검결과 

◆  점검자 : 한종수,전용현,최영준
 

 

 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기존옹벽 깨기구간 안전난간의 고정장치가 탈

락되어 있고, 토류판 설치가 미흡한 곳이 있으니

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기 바라며,

 - 근로자 휴게실 주변 옹벽 상부에 적치되어 있

는 현장 제작 일자형 사다리는 사용을 금지하고

반출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

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건설안전기본지침 공

통-004(사다리)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중랑천 자전거도로 수문 난간 벽체 콘크리트

타설 작업장은 근로자가 하부로 안전하게 이동

할 수 있도록 가설계단 형태의 통로를 확보하기

바람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8(가설통로 안전시설

및 작업기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옹벽깨기 구간 작업장으로 출입하기 위해 설치

된 통로(계단)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

람.

  ① 안전난간 설치

  ② 상부 및 하부 고정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

의 설치),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(계단)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기존 옹벽깨기 작업구간 근로자 진입시 인접

측구를 활용하여 통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측구

상부에 H빔이 적재되어 있고, 적재위치가 불안

정하여 근로자 이동시 흔들림이 있으니 보완하

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

의 설치)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옹벽깨기 구간 살수용 수조탱크에 설치된 통로

(사다리)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

  ① 상부고정

  ② 아웃트리거 설치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

의 설치),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중랑천 자전거도로 설치작업장의  레미콘믹서

트럭은 근로자 협착 및 충돌 재해 예방을 위하여

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

   ① 복장을 갖춘 유도자 배치

   ② 유도자는 신호업무만 집중토록 조치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9

   (건설기계)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흙막이 설치 작업장은 향후 근로자가 하부에서

토류벽 설치 작업 시 낙하재해가 발생 우려가 있

으니, 상부 띠장에 적치된 강재 및 토사잔재를 제

거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

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협력업체 콘테이너 상부에 부착된 투광등은 등

보호 및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손 부

위 정비 및 내열강화 유리를 사용한 보호망 설치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0(투광등)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흙막이 설치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용접기는 감

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

람.

   ① 단자 보호 커버 설치

   ② 자동전격방지기 내장 유무 확인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1

   (용접작업 및 용접기)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가설창고 주변 분전함의 위치가 기존 옹벽에

걸쳐 있고 주변에 각종 자재들로 인하여 접근하

기가 쉽지않으니, 유지관리 및 상황발생시 용이

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전반 위치를 조정하기

바라며,

 - 분전반 내부 충전부는 보호커버를 설치하여

관리하기 바람.

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6(분전반)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흙막이 설치 작업장에서 고압살수기 연료공급

용으로 사용중인 유류통은 화재예방을 위험물보

관소로 이동하거나 소화기를 배치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-49

   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)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근로자 휴게실 주변의 가스용기는 사용하지 않

을시에는 잠금상태를 확인하여 별도의 장소에

보관하기 바라며, 압력게이지가 노후되어 상태

가 불량하니 교체하기 바라며,

 - 가설창고 주변에 드럼통이 외부에 아무런 안

전조치없이 노출되어 있어 화재위험이 있으니

위험물 보관소에 별도 보관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

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3(산소절단기 및

가스용기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옹벽깨기구간 공사장 구역을 구분하여 휀스 설

치 등 시민이 공사장 안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조

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

의 금지 등), 제200조(접촉금지)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흙막이 설치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물통은 유해

위험물질을 보관한 통을 재사용하고 있어, 실질

적으로 위험물질을 보관한 통과 혼동할 수 있으

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거하고 물이라는 별도

표시를 부착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4

   (위험물 보관소)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기존옹벽 깨기구간 구조물 깨기작업중으로 작

업 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

라 작업을 지휘하기 바라며, 콘크리트 분할 시 분

진방지 대책을 시행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(분

진의 흩날림 방지),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

획서의 작성 등),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옹벽깨기구간 임시방호벽(PE, 콘크리트) 일부

구간이 미설치되어 있으니 방호벽을 연속하여

설치하기 바라며, 임시방호벽은 차량 등 충격에

밀려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기 바람.


